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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4,6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746만원으로 증액경정되었습니다.

  둘째,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은 96년 

본예산이 92억 8,9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

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교부금 720만

원이 새로운 재원으로 증액되어 92억 9,716만

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셋째,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96

년도 본예산에 71억 4,313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1억 

8,3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2,709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고 불용품매각대금은 96

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불

용품매각대금 20만원이 증액되어 32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넷째,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승용

차 10부제운행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7,851만 6,000원이 감

액이 불가피하여 3억 8,713만 4,000원으로 감

액경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존수입인 보조금수입은 96년 본예

산 52억 9,8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거

택보호대상 고령자의 증가로 거택보호자 생계

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이 3,701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3,540만 2,000원으로 경

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분야를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은 6억 619만원이었으나 6,065만 2,000

원이 증액된 6억 6,684만 2,000원으로 경정되

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 드리면 96년 3월 4일 

부과과를 부과1과와 2과로 개편, 정원 3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기준경비 증액 6,500만원

과 우편요금 보전 및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5,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은 8억 5,778만 9,000원이었으

나 4,86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45만 5,000

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복사기용품 구매 및 수리비 

등 일반운 비 1,252만 2,000원과 다기능사무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은 3억 2,291만 5,000원이었으나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1만

원이 증액된 3억 3,891만 5,000원으로 경정되

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를 말 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은 1억 2,917만 4,000원이었으나 

지적도 정비사업의 보류 등으로 경상적경비 

4,798만 3,000원이 감액된 8,119만 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 所管 96年度 第1回 追加更

正豫算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許英訓   전문위원 許英訓입니다.  

  96年度 追更豫算安중 財務局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중 96년

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때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參   照  〉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재무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3,086만 4,000원으

로써 세출예산과목 구조별로 분류해 보면

▣세출예산과목구조별 분류

(단위 : 천원)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기준경비가 650

만원, 일반운 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성질별

  총계

경  상   예   산

소계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 비 경상적경비

  130,864

 △53,519

   76,114

 △53,519
     0     6,500      0

    69,614

  △53,519

사 업 예 산 예 비 비 등

소계 자체사업
국고보조

사업
소계 예비비

   38,740    38,740       0    16,010    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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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가 6,961만원으로 경상

예산이 합계 7,611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예

산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구입 등 자

산취득비와 모빌렉 설치 시설비 등 3,874만원

이 편성되었고 반환금 1 ,601만원은 95년도 국

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편성요구된 것

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사업변경으로 경정삭

감된 5,351만 9,000원은 지적과의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에 

계상된 추경예산은 기본적으로 기관단위에서 

행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행

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보조금 집

행 잔액 반환금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 습니다.

  다만, 한가지 경정 삭감된 지적(임야)도 정

비사업 예산에 관하여 말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은 94. 1. 14 서울시 지적행

정 역점시책 추진지침에 의거 95년부터 추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임야)도 정비대상 총 373매중

에 95년도에 66매를 정비하면서 95년도 편성

예산 1억 15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6년도 

5,351만 9,000원을 편성하 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적 13500-713(95.12.12)호 

및  서울시 지적 13500-2096(95.12.19)호와 관

련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 확정

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지적도 정비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소요액이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

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다고는 하나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내무부와 서울

시의 일관성없는 업무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1억 156만 4,000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

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財務局 所管 96年

度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

안 책자 93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黃鎬千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鎬千  委員   黃鎬千 委員입니다.

  93페이지 시책 특수활동비에 기정예산액이 

7,6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

동 세원발굴 활동비가 아마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00만원이 올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賦課2課長  孫鍾泰  부과2과장 孫鍾泰입니

다.

  黃鎬千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부과과가 부과 1과, 2과로 나뉘

어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내

여비가 계상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

수활동비는 기존에 부과과에 연간 월 30만원

씩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

요한 세원발굴활동비를 3월부터 12월까지 10

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黃鎬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周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

까? 안계시면 예산안책자 94페이지와 95페이

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책자 96페이지를 살펴보시

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책자 119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거수하는 이 있음)

  林昌壽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壽  委員   林昌壽 委員입니다.

  1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지적도정비 경정에 

서 좀전의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나타났듯이 

9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95년에도 1억이상 예

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필지를 다시 고치

는 작업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다시 이걸 

보류하기 위해서 5,300만원의 예산을 감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에 대한 허 전문위원의 보

고내용에 대해서 집행진에서 우리 국장님의 


